
붙임1  2024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안내문

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로서, 생활이 어려우신 유공자분들께 숭고한 희생에 대
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급하는“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”에 대하여 안내하
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지급 대상

☞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
국가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로서

  ∙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자
  ∙ 다음 차상위 계층 
   - 자활사업참여자, 본인부담의료비경감자, 장애수당 및
     장애아동수당 수령자, 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
     52% 이하 포함), 장애인연금대상자 중 차상위  
 ※ 5.18민주유공자의 경우 [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]
   (月10만원)으로 이동하여 지급
구   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
기준
중위소득 2,228,445 3,682,609 4,714,657 5,729,913 6,695,735 7,618,369

※ 소득조사 대상 및 부양가족기준은 보건복지부 차상위
계층 확인서 기준에 의함

 지급 신청

☞ 신청기간 : 연중 수시
☞ 문    의 : 시․군․구 보훈담당부서 / 읍면동 보훈

담당자 / 120 콜센터
☞ 신청장소 :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☞ 구비서류 
  ∙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
  ∙ 생활보조보훈수당 지급 신청서
  ∙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(국가유공자증 등)
  ∙ 통장사본(본인)
☞ 신청 및 지급절차

국가유공자
【읍․면․동】

시․군
【통합조사팀】

시․군
【보훈담당부서】

차상위 계층 및
생활보조보훈수당 

신청서작성
소득인정액 

조사 및 확인
지급대상자

관리 및 지급

 지급 대상 확인

☞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
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지급대상 포함 여부 등을 
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☞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
기준 이하 소득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, 소득인
정액 조사 등의 절차에 따라 확인 후 대상자를 
확정합니다.

☞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 보유한 자료 검색을 
   통하여 기준 소득 이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는 

국가유공자 분들은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.
☞ 정부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

 수당 지급

☞ 지급시기 : 신청일이 속하는 달
    ※ 단, 15일 이전 신청자는 신청일에 한함. 
      16일 이후 신청자는 신청일 다음달 부터 지급
       (신청월 기준 소급 지급)
☞ 지급기준일 : 매월 15일
☞ 지 급 액 : 1인당 月 10만원씩
☞ 지급방식 : 수급자 명의 계좌 입금
☞ 채무불이행, 치매, 거동불편 등으로 본인계좌 
  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
  ∙ 대리수령인(배우자, 직계혈족, 3촌 이내 방계 
     혈족, 실질적인 보호자) 계좌에 입금
    ※ 다만, 본인 계좌개설이 어려운 사유를 확인할 수 

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

요양시설(시설입소자)에 입소하여 생계비를
부담하지 않는 자는 지급 제외


